
사천시지 별 직공 원의임용등에 한조 개 조 (안) 검토보고

(의안번  6  2000.  3.  8)

   원 회

원 

1. 검토경과

가. 2000.   3.   8  사천시장 출

나. 2000.   3.   8  원회 회부

다. 2000.   3.  17  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1차 원회 상

2. 안이

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 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상 는 비  

는 비  등의 별 직공 원에 해 는 근 상한 연 을 용하지 아니하

도록 하고 별 직공 원의 보범   임용권한 임 확  등 별 직공 원

의 인사 도를 합리 로 개  보완하 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가. 별 직공 원에 한 임용권자의 임용(신규임용, 보, 직, 복직, 면직 

 징계)권한  소속 의 장에게만 일부 권한 임 어 있는 것을 지

의회의 사 국장에게도 확  용함(안 3조)

나. 단 내에 만 보할  있는 별 직공 원의 보범 를 단

내 동직  업 를 담당하는 직 로 보할  있도록 그 범 를 확 함

(안 7조)

다. 별 직공 원  비   비 는 근 상한연  용을 지 않도록 

함.

4. 검토의견

◦ 이 조 안  상당계 의 일 직공 원의 년에 하도록 어 있는 지



별 직공 원의 근 상한 연 을 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 원과 진퇴

   를 같이하는 것이 상 는 비  등의 별 직공 원에 한하여 상한연

한을 지 아니하도록 하고, 별 직공 원의 임용권을 의회사 국장에게

도 임용권을 임하는외 실에 맞지 않  일부조항을 실에 맞도록 하

는 것 로 상 법에 이 없고 시행에도 별다른 이 없을 것

로 단 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 로 사료 .




